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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 이버스페이스상의 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

사이버스페이스가 가지는 광역성에 주목하면, 기존의 물리적 국경을 기준으로 하는

법적 규율의 한계와 비적합성을 법적 규율의 전 분야에 걸쳐서 발견하게 된다. 사

이버스페이스는 사이버스페이스상에서 일어나는 법적 현상과 법적 규율의 기본적

전제인 물리적 위치나 공간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1) : 첫째로, 지역적 정

부가 가지는 온라인상의 활동에 대한 규제력을 상실시키며; 둘째로, 온라인상의 행

위가 개인이나 사물에 미치는 효과와 물리적 영토와의 관련을 해체하며; 끝으로 개

별정부가 어떠한 내용의 규범을 적용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사전적인 경고를 불가

능하게 함으로써 행위자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동시에 법률이 가지는 위하적인 효력을 잠식시킨다.2)

사이버스페이스의 체계는 기계들의 물리적 위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예를

들어, 인터넷주소와 물리적 관할권과는 아무런 연결이 존재하지 않는다. .kr이라는

도메인이름을 가진 서버 역시 반드시 한국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com과 같

1) David R. Johnson & David G. Post , law and Borders - T he Rise of law in Cyberspace,

retrievable from http :/ / www .cli.org/ X0025- LBFIN,html, at 3.
2) Id., at 2- 3.



은 도메인 이름은 더욱이 한국, 혹은, 특정한 어느 국가의 물리적 공간 내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수성은 당연히 전래적인 영투주권에 기인한 관할권을

유지하려는 국가들의 저항을 받게 된다 .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법적 규제에 있어

서 많은 정부들은 국경을 넘나드는 정보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규제하려고 시도한

다. 무역장벽을 건설하려하며, 국경을 넘어오는 물품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관

할권내로 들어오는 정보가 영역내 주민에게 유해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과는 무관하게 사이버스페이스상의 정보는 아무런 거침없이 순간적으로 국경

을 넘어 흘러들어오게 된다. 예를 들어, 각국의 세관은 이제 대체로 국경을 물리적

으로 넘어오는 물품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뿐, 모뎀을 통하여 들어오는 정보의 가치

에 대한 산정이나 과세를 포기하고 있다.

전통적인 관할권행사의 근거인 물리적 공간개념에 근거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또 하나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만들어낸다. 물리적으로 영역내로 들

어왔기 때문에 관할권을 행사하려 한다면, 그것은 동시에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

과 연방국가내의 주들에 의한 경합적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인터

넷 사이트상의 도박사이트에 대하여 미네소타주법이 적용될 수 있다면, 동시에 한

국법원과 프랑스법원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이트개설자는 아

무리 예상고객들에게 지역적 법규의 특수성을 감안하라는 경고문을 발송하여도 스

스로가 예상하지 않았던 , 혹은 예상하고 있었으나 당해 지역의 법규제에 관하여서

는 알지 못하였던 세계 모든 지역에서 기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여도, 관할권행사에 있어서 물리적 공간이

나 피해 내지 피해자의 개념을 완화하여 해석한다면, 정보가 단지 영역을 통과하였

다는 사실만으로 관할권이 행사될 여지도 있게 된다 .

영토국가에 의한 관할권행사의 불합리성을 강조하고 자제를 요구하는 견해들에 의

하면, 예를 들어, 한국경찰이 사이버스페이스상에서 미국으로부터 영국으로가는 개

인적 정보에 관한 내용을 합법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것인가하고 반문할 것이다 .



동시에 상업주체들이 쌍방향통신이 가능한 웹페이지를 개설하여 개인들의 bookmark

를 열람하여 개인들이 빈번하게 방문하는 페이지를 검색하는 것이 허용되는가하는

문제는 어느 나라의 법률에 의하여서도 미처 규정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문제들이

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책과 문자로 문화가 형성되던 시기를 기준으로 한 저작권법

을 비롯한 지적 재산권법의 적용은 시대착오적이고; 전 세계로 퍼지는 메시지들에

대해 각국마다 스스로의 명예훼손관련 법규를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독점금

지 내지 공정경쟁관련 법률들의 적용도 시장의 규모나 구성을 측정할 수 없는 상황

에서는 불가능하고; 사기와 같은 경우도 사이버스페이스커뮤니티 자체의 이익에

근거한 자정적 규율에 맡겨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긴다.3)

I I . 관할권행사의 원칙과 내용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하며,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관할권(jurisdiction)이라 부를 수

있다면,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관할권문제란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1) 독립적인 법률제정권자가 있을 수 있는가, 내지 있어야 하는가; (2) 독립된 법원

내지 판정기관이 있을수 있는가, 내지 있어야 하는가; (3) 규범위반시 어떠한 종류

와 내용의 제재가 있을 수 있으며, 제재기관은 누구인가 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겠다.

미국을 비롯한 연방국가에 있어서는 국내적으로도 지역단위체간의 상이한 법적용과

충돌적인 법적용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나, 보다 근본적인 갈등은, 기존의 물리적

국경과 무관한 활동을 가능케하는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성상, 국제적인 평면에서 1)

국가들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관할권 및 적용법규의 충돌의 문제로서 나타나게

되고; 2) 또 다른 하나는 국가들과 소위 사이버스페이스와의 관계에서, 정부들이 일

종의 자치체로서 사이버스페이스 커뮤니티에 대해 행하는 간섭이 허용되는가, 달리

말하면, 사이버스페이스커뮤니티가 독자적으로 자신들을 위한 규칙을 제정하고 집

행하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국가

에 의한 사이버스페이스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의 문제도 있지만- 하는 문제로 나타

나게 된다.

3) Id., at 11- 2.



지역사회의 고유한 윤리적-특히 음란물유포등의 경우에 있어서- 및 법적 기준을 중

시하는 견해에 있어서는 자연히 연방국가의 경우 각주, 국제적 평면에서는 국가들

의 고유한 주권행사를 통하여 사이버스페이스상에서의 활동에 대한 규제를 행하려

는 입장을 가지게 되고, 반면에 정보유통과 상거래의 자유를 원하는 입장에서는 위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들에 대하여 자유방임 내지 자치성을 장려하는 후견적

지위를 가질 것을 요구하게 된다.

국가들간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을 기준으로 특히 법원의 관할권을 결정하고 어떤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일률적이지 않다. 실제에

있어서는 넓고 좁음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가들은 자국영역 내에 거주하

는 사람들에게 관할권을 행사하고, 자국영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들이나 거래에 관

하여 관할권을 행사한다. 이처럼 영토내에서 발생한 일이나 영토내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유가 된다. 영토내라는 말의 뜻을 넓

혀서 영토내에 영향을 미치는으로 해석하여 자국의 관할권을, 다른 국가들이 볼 때,

확대하여 영역외로 관할권을 적용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도 하다.

국가들의 관할권행사는 당연히 충돌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특히 법원의 관할권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서 행한 거래에 관하여 우리나라는 한

국사람이라는 이유로, 미국은 미국에서 발생한 거래라는 이유로 동일하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관할권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국가들은 경우에 따라

자신의 관할권을 계속적으로 주장하여 분쟁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어느

한쪽에서 보다 관할의 이익이 크다고 인정되는 다른 국가에게 관할권을 양보하거나

관할권의 행사를 스스로 자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 아예 국가간의 합의를 통

하여서 어느 한편만 관할권을 가지는 것으로 정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공동의 재

판소를 만들어서 어느 한쪽의 재판소가 아닌 제3의 판정기관이 관할권을 가지는 것

으로 결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원칙들은 사실은 장벽들로 둘러싸인 격리된 물리적 공간과 물

리적 공간이동을 통하여서만 이동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를 전제하고



있다. 사이버스페이스와 관련하여, 위의 원칙들이나 방법들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

는 가 하는 것에 관하여는, 당연한 일이지만,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깝게는 현재 영토 및 사람에 기준을 둔 대인및 대물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

들이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관할권행사와 국내법 내지 지역법의 적용에 있어서 어

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가가 문제일 것이다. 동시에 만약 사이버스페이스 자치

체에 대하여 독자적인 관할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면, 사이버스페이스를 규율하기 위

한 특별한 법들이 만들어져야 하는가? 또는 해양법협약과 같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한가? 아니면 상인들사이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관습들

이 그 후 해상법으로 발전했던 것과 같이 사이버스페이스 커뮤니티의 존재를 인정

하고 스스로 자신들에게 어울리는 법을 만들도록 국가들은 기다리고 집행과 제재의

체제도 스스로 갖추도록 기다리는 것이 옳을 것인가? 의 문제들은 현명한 해결책들

을 기다리고 있다.

관할권의 실제 행사-주로 법원의 관할권-와 관련하여서는 엄격하게 자국의 사법관할

권과 자국법의 적용을 고수하는 국가들-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의 사례도 있으나, 사

이버스페이스활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사실상 국제적인 사이버스페이스활동의 대

부분을 점하고 있는 미국의 예를 보기로 한다.

형사관할권의 문제는 외형상 법원의 관할권-jurisdiction & venue-문제로 나타난다.4)

이유는 궐석재판이 허용되지 않는 미국법상 형사관할권은 항상 피고가 물리적으로

법정지와 법원앞에 현존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정하여지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에

있어서는 미국헌법의 범죄인 인도조항과5) 주간의 범죄인인도협정들로 인하여 피고

인의 신병인도의 문제는 별반 특별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실제에 있어서

는 범죄가 관할권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상당한 이유가(probable cause) 존재하는 것으

로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실제로 범죄행

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정법원의 재판지내에서 발생하였다는 확정할 수 있는가이

4) HENRY H. PERRIT , JR., LAW AND T HE INFORMAT ION SUPERHIGHWAY:

PRIVACY/ ACCESS/ INT ELLECT UAL PROPERT Y/ COMMERCE/ LIABILIT Y( Wiley L.

Pub. 1996) 591- 94.
5) U.S. CONST. Art. IV, sec. 2.



다. 형사관할권행사에 관한 일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의 재판관할권은 범죄의

중요부분이 법정지내에서 시작되었거나 완성되었을 때 성립한다 .

형사관할권 행사에 있어서 사이버스페이스의 광역성이라는 특징은 특별한 차이를

만들어 내지 아니한다. 때때로 형사적 책임은 엄격책임 내지 결과책임의 형태로 규

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고의나 과실등의 주관적 요건들도 완화되어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원칙을 사이버스페이스상의 활동에 적용할 경우, 범

죄행위는 단순히 피고가 물리적으로 있는 곳 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가 전자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거의 모

든 지역내에서 소추될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6)

United States v. Thomas7 )사건은 한 예이다. 테네시주의 음란물조사관인 Agent

Dirmeyer는 Thomases로부터 음란물을 내용으로한 우편물을 주문하였다. 내용물중 일

부는 우편물로 도착하였고, 나머지는 모뎀을 통하여 Dirmeyer의 컴퓨터로 도착하였

다. Thomases가 위반한 법률은 음란물을 common carrier를 통하여 전송하거나 주간

통상의 내용으로하는 것을 금지하는 18 U.S.C.§ 1462와 18U.S.C.§ 1465였다. 동 법률

상 음란물이란 지역사회적 기준에 의할 때 명백히 위해한 것으로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및 과학적 가치를 결여한 것이었다. Thomases의 취급내용은 이전에 이미 산

호세 경찰당국의 검열에서 합법적인 것으로 판정받았던 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테

네시주 멤피스의 배심원들은 불법판정을 내리었다 .8)

피고들은 문제의 내용물이 자신들에 의해 보내어진 것이라기보다는 구매자에 의하

여 수신(download)된 것이므로 테네시주의 관할권행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에 대해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의 효과가 테네시에 영향 (effect)"을 미쳤으므로 관

할권행사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피고의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은 음란물

이 다운로드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음란물이

접근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였다.9)

6) Dan L. Burk, id.
7) 74 F.3d 701 (6th Cir. 1996).
8) David Loundy, Whose Standards? Whose Community?, Chicago Daily Law Bulletin, August 1, 1994 at

5.



비슷한 예로 Minnesota v. Granite Resorts, Inc. 사건10 )에서 미국법원은 미네소타거주

민이 아닌 자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미네소타주에 전달될 수도 있을 것을 알면서 정

보를 전송하는 자는 , 미네소타주의 민법 및 형법위반을 이유로 미네소타주법원의

관할권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미네소타주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받아들였고, 그 결과

인터넷으로 도박관련 광고를 게재했던 타주의 피고들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였

다. 비록 미네소타주의 입장은 사이버스페이스의 독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격렬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나, 이처럼 실제에 있어서 형사관할권의 행사

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질수 있으며, 예를 들어 엄격책임이 적용되는 경우나, 단순히

온라인상 금제품을 취급하는 경우는 여러 주에 의한 형사관할권적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위와 같은 미국법원의 경향에 따르면 , 사이버스페이상의 활동자들은 자신들의 행위

의 결과가 거의 모든 재판관할권이 미치는 영역에 대하여 접촉이 가능하다는 사실

을 알고는 있으나, 그러한 모든 지역의 법규정과 적용기준을 알 도리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우를 받게 된다. 이러한 피고들에 대

한 법적 보호는 미국법의 경우 증보헌법 14조하의 적법절차 조항이 거의 유일한

것이다.11)

피고에게 주어지는 무거운 소송상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나타났다 . Lambert v. California 사건에서12 ) 법원은 피고의 법

규에 대한 인식은 절대적으로 가치부정적인 불법행위가 아니라 , 등록절차에 관한

규정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법에 대한 피고의 인식요건을 높이하여 범죄성

립가능성을 엄격히 하도록 시도한 것이었으나, 본 판례의 현실적 유용성은 현재로

서는 크지 않다. 첫째는 그후의 법원의 판례들이 본 사례를 거의 따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인터넷 사업자들은 오히려 절차규정들에 대하여서는 이미 숙지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13)

9) Id., at 709.
10) 568 N.W.2d 715 (Minn. Ct. App. Sept.5, 1997).
11) Dan L. Burk, Jurisdiction in a World Without Borders , 1 Va. J .L.& T ech. 3.
12) 355 U.S. 225 (1957).
13)Dan L. Burk, ibid., at 9, Para. 24.



국제적인 평면에서 역시 관할권의 충돌은 발생한다 . 어떤 이들은 사이버스페이스상

의 범죄에 관한 규범을 만드는 방법으로 국제형법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한다. 이들

은 국제형법상 인정되는 범죄는 너무 재한적이므로 국제적 동의를 얻어 사이버스페

이스 의범죄를 국제범죄롤 인정하는 협약을 만들고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해결하도록

주장한다.14)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는 비판은 형법은 각 국가의 사회적 기준에 따라

내용과 적용의 기준이 다르므로 통합적인 형태의 국제조약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한

다.15) 기존의 국제형법에 있어서도 국제범죄로 인정되는 범죄의 범위가 협소하므

로 새롭게 사이버스페이스상의 범죄를 추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의문이며 동시

에 이러한 방법이 반드시 옳은지도 의문이다.

형사관할권과 비교할 때, 미국법에 있어서의 민사관할권행사는 피고의 존재와 무관

하게 행사되어질 수 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가의 문

제는 다양한 판례이론의 전개를 가져왔다. 자동차와 현대문명의 발전으로 인한 이

동성의 증대가 피고의 관할권내의 물리적 존재요건의 인정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유명한 International Shoe사건 이후 미국법원은 각 주들이 소위 장수법들을

적용해서 비거주민들에게도 당해 주와 최소한의 접촉을 가지는 경우 대인관할권들

을 적용할 수 있으나, 증보헌법14조의 적법절차조항과 관련된 절차적 정의의 요건

을 갖추도록 요구한다. 만약 피고가 문제의 주와 충분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지 않

은 상태에서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행사와 실질적 정의(Fa i r

p l ay and Subs t ant i a l Jus t i ce )에 대한 전통적 관념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

이다. 이 과정에서 피고의 접촉과 관련하여서, 두 가지의 기본적인 입장-일반적 관

할권과 특정한 관할권의 성립-이 정리되었다. 대체적인 내용은 피고가 의도적으로

14) 예를 들어 John Goldring, Netting the Cybershark: Consumer Protection, Cyberspace, the Nation-Statem

and Democracy, in BORDERS IN CYBERSPACE: INFORMATION POLICY AND THE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322-354 (Brian Kahin and Charles Nesson. Eds., 1997); Viktor

Mayer-Schonberger and Teree E. Foster, A Regulatory Web: Free Speech and the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in BORDERS IN CYBERSPACE: INFORMATION POLICY AND THE GLOBAL

INFRASTRUCTURE, 235-54 (Brian Kahin and Charles Nesson. Eds. 1997).
15) Joel Trachtman, Cyberspace, Sovereignty, Jurisdiction, and Modernism, 5 IND. J. Global S. Stud.

561, Spring, (1998).



관할권내의 영역을 겨냥하였거나, 어느 법원의 관할권에 종속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어느 주에서의 활동을 통해 크게 이익을 보고 있는 경

우 등-은 관할권의 성립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사관할권원칙들의 사이버스페이스에의 적용은 사이버스페이스자유론자들

의 입장에 동의하건 아니건간에 불합리한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Compuserve v. Patterson 사례16 )에서 미국제6연방고등법원은 최소접촉기준을 온라인

상표소송에 적용시켜, 관할권정당화사유가 찾기 어려운 사건에 대하여 확장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항소인은 Texas 주민으로서, Ohio에 있는

Compuserve와 자신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것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

다. 소프트웨어 대부분의 판매는 비록 Ohio주외에서 이루어졌으나, 배포는 Ohio에

있는 Compuserve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루어졌다. 이후 피항소인은 C가 자신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C의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C를 상대로

커먼로상의 상표권침해를 이유로 금전배상을 요구하였다. C는 Ohio주 연방1심법원

에 상표권침해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판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항소인은

대인관할권흠결의 항변을 제출하였으며, 법원은 적법절차위배를 이유로 동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후 연방고등법원은 피항소인의 Ohio주와의 접촉은 동 주의 장수법

을 적용하기에 충분하며 관할권행사가 적법절차의 규정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하였

다. 판결중 동 법원은 피항소인이 Ohio주의 주민에게 E-mail을 보낸 사실이 관할권

을 인정할수 있는 중요한 접촉을 구성한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광범위한

관할권행사의 인정은 사이버스페이스자유론의 입장에서는 물론이고, 통상적인 관할

권행사의 원칙에 비추어서도 예외적인 것이었다.

반면에 Bensusan Restaurant Corp. v. King사건과17 ) Bensusan Restaurant Corp. v. Kin

g18 )의 사례들은 법원이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수성을 적절히 감안하여 관할권행사에

있어서 타당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사례의 핵심은 단순히 웹페이지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주의 관할권을 행사하는 장수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16) 89 F.3d 1257 (6th Cir. 1996).
17) 937 F. Supp. 295 (S.D.N.Y. 1996).
18) 1997 WL 560048 (2nd Cir. (N.Y.) (Sept. 10, 1997).



뉴욕의 유명한 재즈클럽인 Blue Notes는 미조리주의 작은 동일상호명을 사용하고

있는 재즈클럽운영자를 상대로 자신의 인터넷웹사이트에 대한 침해하는 행위를 하

였다고 주장하였다. 연방1심법원은 이에 대해 뉴욕주법과 헌법상의 적법절차 둘 다

에 비추어도 대인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단지 침해가 되었다고 주

장되는 대상에 관한 정보를 사람들이 얻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뉴욕주에서 상

품을 선전하고, 판매하거나, 뉴욕주를 목표로 상품을 보내는 행위와 동일시할 수 없

다는 것이었다. 동시에 뉴욕주에 결과를 미칠 수 있다는 단순한 예견가능성과 뉴

욕주 주민들이 자신의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대인관할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연방고등법원도 연방1심재판소의 판결을 확인하면서 헌법상의 적법절차조항을 거론

할 필요도 없이 피항소인은 뉴욕주에서 아무런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

을 제시하였다. 동 판결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활동에 대하여 적절한 규범적 평

가를 내린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결국 문제는 사이버스페이스상의 행위의 내용을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파악하는 가

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피고가 어느 정도나 법원관할권내에서의 타인들의 접속가

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으며, 그후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법정지를 이용하였는가

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최근 미국법원은 사이버스페이스상의 행위의 유형

을 준별하고 이에 따라 관할권을 적용하려고 하는 탄력적인 법이론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Zippo Manufacturing Co. v. Zippo Dot Com, Inc. 사례19 )에서 펜실바니아의

원고는 캘리포니아 소재 인터넷 뉴스구독서비스 업체인 피고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

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의 인터넷 웹사이트 운영에 대하여 상표권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피고들-회사, 고용인-모두에 대하여 대인관할권을 인정

하였다.

법원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사업활동의 본질이라는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탄력

적인 해석방법(Sliding Scale)을 제안하였다.20) 첫째로, 적극적인 경우이다. 피고가

19) 952 F.Supp.1119 (W.D.Pa., Jan. 16, 1997) (NO. CIV. A. 96-397 ERIE ).



타 주의 주민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동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반복적으로 사이버스

페이스상에서 파일을 전송한 경우이다. 들째는, 소극적 참여의 경우이다. 피고가 사

이버스페이스상에 접속가능한 사람들을 위하여 일반적인 정보를 단순히 제공한 경

우-예를 들어 Bensusan 판결-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소극적 행동은 대인관할권의

성립에 충분한 것이 아니다.2 1) 끝으로, 중간단계이다. 사이버스페이스상에서 정보제

공자와 사용자가 상호작용이 가능할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는 교환되어진 정

보의 양과 전체적인 행위의 상업적 성격인장 여부에 따라 관할권이 결정될 수 있다

는 것이다.22)

법원은 이 사례에서 피고는 펜실바니아 주민들의 계약신청서들을 상세히 읽어보았

고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으며, 고객들에게 개인적인 패스워드등을 부여하였으므

로 피고의 의도적인 관할권인정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단순한 사이버

스페이스상의 접촉이외에 실제공간에서의 모종의 접촉이 보충적으로 존재하여야 하

는 것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법정지 주와의 접촉 내지 판매행위의 양이

증가할수록 피고에 대한 관할권인정 가능성은 더욱 커지는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이론적 태도 역시 명백한 기준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I I I . 관할권문제해결을 위한 방향

사이버커뮤니티와 정보자유론자들의 일반적인 희망과 기술의 진보는 궁극적으로 온

라인활동의 극대화와 독자적 규범체계의 마련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다. 현재 시점

에서 국가들은 한편으로는 당황하고 있고 그 결과 방임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도

하나, 어떠한 방향이건 적극적으로 사이버스페이스상의 문제해결에 개입하고 있다.

국가들과 지역사회들은 분명히 보호되어야 할 공적 이익들을 가지고 있다. 사이버

스페이스를 포함한 모든 사회생활의 평면속에서 범죄는 진압되고, 처벌되어야 하며,

사적인 분쟁들 역시 공정하고도 적절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다만 사이버스페이스

20) Id., at 1124.
21) Id., at 1124.
22) Id.



자체에 의하여 사업자들과 일반정보접근자들 모두가 만족할 만한 법규와 분쟁해결

기관을 갖게 된다면 당연히 과도한 개입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무의미해질

것이다. 사이버스페이스현상은 국가들과 지역사회주민들, 사이버스페이스사회구성원

들 모두에게 강력한 적응력을 요구하고 있다 .

동시에 사이버스페이스상의 행위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것은 동 공

간의 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이 사실상 실물공간에 대한 법적 규율의 문제와 밀접하

게 관련된다는 것이다 . 배포 의 의미는 공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 음

란 의 의미는 보다 통일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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